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미이민법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정보의 홍수로 말미암아 미국 이민법에 관하여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법무법인 한울에서 이민법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하게 됨에 따라  이민 및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주고 있다. 

미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필히 미이민법에 관한 한국에서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무작정 ‘미국으로 우선 들어가고 나서 보자’란 생각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이러한 분들은 미입국 전에 한국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대비 하여야 한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는가를 알아보고, 적합한 비자가 있는지를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비 없이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게 불법체류로 인하여 추방을 당하게 되어, 다시는 미국 땅을 밟기 힘들어지게 되는 등 인생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회사들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할 때 이미 미국에서 회사 설립 등을 다 해 놓고 나중에 임원 파견을 위해 비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일을 해야 하는 임원들의 비자 문제가 발생하여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설립 단계부터 전문가로부터 이민법에 관한 정확하고, 상세한 자문이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정확한 정보 없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이다. 철저한 준비 없이 미국 땅을 밟는다는 것은 많은 시간 낭비, 재정적 낭비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이민법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미국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미이민법은 상당히 복잡하면서도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이민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미국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민전문 미국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고 있다.

